
정 정 신 고 (보고)

2020년 3월 26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간이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5월 4일

3. 정정사유 :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
- 환매수수료 삭제

- 종류A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차등화

4. 정정사항

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

투자비용

선취판매수수료

종류A 수익증권 선

취판매수수료 차등

화

종류A: 납입금액의 1.0% 종류A: 납입금액의 1.0%

이내

투자비용

1,000만원 투자시

투자자가 부담하는

투자기간별 총비용

예시 (단위:천원)

정기갱신 -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
투자실적추이(연평

균수익률)

정기갱신 -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
운용전문인력 정기갱신 -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
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ㆍ종류A, 종류A-e, 종류A-

G, 종류C-G, 종류S : 30일

미만 이익금의 10%

ㆍ종류C1, 종류C2, 종류

C3, 종류C4, 종류C5, 종류

C-e, 종류C-F, 종류C-W:

30일 미만 이익금의 70%,

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

금의 30%

ㆍ종류C-P, 종류C-Pe, 종

류C-R, 종류 C-Re, 종류

S-P: 없음

(삭제)



2

전환절차 및 방법 환매수수료 삭제 - 판매회사는 다음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

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징구

하지 않음.

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

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

매청구하는 경우

2. 수익증권 전환 후 환매

청구하는 경우. (전환 후 추

가 납입분에 대하여는 적용

하지 않음.)

(삭제)


